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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 근로복지공단, 법원에서 인정한 산재는 ‘원심 존중’ 원칙 확립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라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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